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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임.

제안이유. Ⅰ

  세출구조 조정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국 도비 , · ·❍

집행잔액 반납금과 현안사업 당초 미부담사업 및 주민, 생 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      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Ⅱ

가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025 3 총규모는 백만원752,147 으로

기정예산대비 백만원 22,314 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백만원22,545 이 증액된 백만원686,175 특별회계는 백만원231 이 감

액된 백만원65,972 임

나 세입예산은  .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수입 백만원19 , △ 세외수입 백만원4,363 , 

지방교부세 백10,717 만원 국 도비보조금 백만원 보전수입 , · 5,459 , 

및 내부거래 백만원이며2,025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 백232 만원 지, 

방교부세 백만원 국 도비보조금 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 , · 266 , △

665백만원 임.

다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0 백,355 만원 재무활동 백만원 행정운영, 11,447 , 경비 

백만원    744 ,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17△ 백만원 재무활동,  백만원86 임 .



예산개요. Ⅲ
회계별 예산규모 1.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2025 3□ 백만원 752,147 으로

     기정액 대비 인 백만원이 증액3.06% 22,314 된 규모임.

일반회계는      ❍ 백만원686,175 으로 백만원 이 증액 22,545 (3.40%)

특별회계는      ❍ 백만원65,972 으로 백만원 이 감액231 ( 0.35%)△

편성되었음        .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752,147 100.00 729,833 22,314 3.06

일  반  회  계 686,175 91.23 663,630 22,545 3.40

특  별  회  계 65,972 8.77 66,203 231△ 0.35△

공기업특별회계 28,062 3.73 28,042 20 0.0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062 3.73 28,042 20 0.07

기타특별회계 37,910 5.04 38,161 251△ 0.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6 0.05 359 18 4.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298 0.04 297 0.5 0.18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596 0.21 1,598 1△ 0△ .06

수질개선특별회계 35,640 4.74 35,907 268△ 0.75△



일반회계2. 

세입예산안 【 】

  □ 일반회계 제 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3 는 기정액 대비 인3.40%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임     22,545 686,175 . 

자체수입은 백만원으로      78,037❍

지방세수입 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 19 , 

세외수입 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4,363 .

이전수입은 백만원으로     530,974❍

지방교부세 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10,717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보조금 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5,459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백만원으로 백만원이      77,164 2,025❍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86,175 100.00 663,630 22,545 3.40

자 
체
수
입

소  계 78,037 11.37 73,693 4,344 5.89

지방세수입 44,149 6.43 44,168 19△ 0.04△

세외수입 33,888 4.94 29,525 4,363 14.78

이
전
수
입

소  계 530,974 77.38 514,798 16,176 3.14

지방교부세 324,672 47.32 313,955 10,717 3.41

조정교부금등 14,381 2.10 14,381 0 0.00

보조금 191,921 27.97 186,462 5,459 2.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164 11.25 75,138 2,025 2.70



세출예산안【 】

  □ 일반회계 제 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3 는 기정액 대비 인3.40%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임     22,545 686,175 . 

    ❍ 정책사업비 백만 10,355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447 ,

행정운영경비 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744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기능별 세출예산안 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10,114 53,609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605 29,314

교육분야는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94 12,558

문화및관광분야는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418 70,688

환경분야는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152 44,977

사회복지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766 131,966

보건분야는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237 13,553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578 124,6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4,281 23,271․

교통및물류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343 37,481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015 56,915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백만원       - 8,115

기타분야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편성됨       - 744 79,119 .

구     분
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86,175 100.00 647,316 22,545 3.40

정 책 사 업 556,745 81.14 546,391 10,355 1.90

재 무 활 동 50,311 7.33 38,865 11,447 29.45

행정운영경비 79,119  11.53 78,375 743 0.95



    ≪기능별 현황≫
단위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백만원      - 87,011 (12.68%)

가족복지과 백만원  - 84,857 (12.37%)

행정담당관 백만원  - 82,164 (11.97%) 

건설과 백만원 순으로 편성됨      - 65,697 (9.57%) .      

구     분
회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86,175 100.00 663,630 22,545 3.40

일반공공행정 53,609 7.81 43,495 10,114 23.25

공공질서및안전 29,314 4.27 28,709 605 2.11

교  육 12,558 1.83 12,652 94△ 0.74△

문 화 및 관 광 70,688 10.30 71,105 418△ 0.59△

환 경 44,977 6.55 45,129 152△ 0.34△

사 회 복 지 131,966 19.23 129,201 2,766 2.14

보  건 13,553 1.98 13,790 237△ 1.72△

농림해양수산 124,610 18.16 122,032 2,578 2.11

산업 중소기업· 23,271 3.39 18,991 4,281 22.54

교통 및 물류 37,481 5.46 37,138 343 0.92

국토및지역개발 56,915 8.29 54,900 2,015 3.67

예 비 비 8,115 1.18 8,115 0 0.00

기  타 79,119 11.53 78,375 744 0.95



조직별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86,175 100.00 663,630 22,545 3.40

본 청 559,757 81.58 539,041 20,715 3.84

행 정 담 당 관 82,164 11.97 81,543 621 0.76

기 획 재 정 국 158,211 23.06 148,540 9,671 6.51

기 획 예 산 과 27,609 4.02 18,022 9,587 53.19

인 재 육 성 과 14,645 2.13 14,713 68△ 0.46△

복 지 정 책 과 23,326 3.40 23,493 167△ 0.71△

가 족 복 지 과 84,857 12.37 85,236 379△ 0.44△

세 정 과 999 0.15 999 0 0.00

회 계 과 6,775 0.99 6,077 698 11.49

관 광 경 제 국 114,567 16.70 110,778 3,789 3.42

관 광 정 책 과 17,059 2.49 17,399 340△ 1.95△

문 화 예 술 과 23,196 3.38 23,276 80△ 0.34△

올림픽체육과 31,563 4.60 31,574 11△ 0.03△

경 제 과 37,814 5.51 33,572 4,242 12.63

민 원 토 지 과 4,936 0.72 4,958 22△ 0.45△

도 시 안 전 국 204,815 29.85 198,180 6,635 3.35

도 시 과 35,270 5.14 32,290 2,980 9.23

허 가 과 4,437 0.65 2,633 1,804 68.52

건 설 과 65,697 9.57 67,308 1,611△ 2.39△

안 전 교 통 과 33,545 4.89 30,283 3,262 10.77

산 림 과 27,378 3.99 27,147 231 0.85

환 경 과 31,961 4.66 31,991 31△ 0.10△

현안사업추진과 6,528 0.95 6,528 0 0.00

직 속 기 관 102,533 14.94 100,455 2,077 2.07

보 건 의 료 원 15,522 2.26 15,756 234△ 1.49△

농 업 기 술 센 터 87,011 12.68 84,699 2,312 2.73

의 회 사 무 과 1,416 0.21 1,447 31△ 2.15△

상하수도사업소 16,530 2.41 16,647 117△ 0.71△

읍 면 5,940 0.87 6,039 99△ 1.64△



❍ 성질별 세출예산안 은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된 백만원        - 7 74,610

물건비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24 39,582

경상이전비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4,327 246,269

자본지출은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 6,755 266,800

각각 편성되었음         .

       -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백만원2,315

내부거래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       - 9,315 39,945

예비비및기타는 백만원이 증액된 백만원이        - 2,132 16,654

각각 편성되었음         .

  성질별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686,175 100 663,630 22,545 3.40

인  건  비 74,610 10.87 74,617 7△ 0.01△

물  건  비 39,582 5.77 39,559 24 0.06

경 상 이 전 246,269 35.89 241,942 4,327 1.79

자 본 지 출 266,800 38.88 260,045 6,755 2.60

융자및출자 - - 0 - -

보 전 재 원 2,315 0.34 2,315 0 0.00

내 부 거 래 39,945 5.82 30,630 9,315 30.41

예비비및기타 16,654 2.43 14,522 2,132 14.68

 



특별회계 3. 

□ 년도 2025 제 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3 는 백만원65,97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231 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백만원 28,06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 20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백만원으 37,910 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 되 251 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회추경예산안3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  별  회  계 65,972 100 66,203 231△ 0.35△

공기업특별회계 28,062 42.54 28,042 20 0.0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062 42.54 28,042 20 0.07

기타특별회계 37,910 57.46 38,161 251△ 0.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6 0.57 359 18 4.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298 0.45 297 540 0.18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1,596 2.42 1,598 1△ 0.06△

수질개선특별회계 35,640 54.02 35,907 268△ 0.75△



검토결과. Ⅳ

예산안 총규모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2025 3 는 백만원 752,147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22,314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는 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 증액(3.40%) 되고

❍ 특별회계는 백만원65,97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 231 ( 0.35%)△ 이

       감액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22,545 이 

      증액된 백만원686,175 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20 된 백만원44,149 으로

보통세 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20 .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 4,363 된 백만원 33,888 으로   

       수수료수입 백만원 이자수입 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21 , 1,270 , 

백만원        1,707 , 보조금반환수입 백만원 기타수입 백만원을 165 , 1,040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 10,717 된 백만원324,672 으로

보통교부세 백만원       10,017 , 특별교부세 백만원을 각각 증액       700

편성하였음       .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 5,459 된 백만원191,921 으로

국고보조금        백만원4,259 , 시 도비보조금 · 백만원1,200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백만원77,164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  2,025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3.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22,545 이 

증액된       백만원 686,175 임.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 백만원10,355 이 증액된 백만원556,745

재무활동은     ❍ 백만원11,447 이 증액된 백만원50,311

행    ❍ 정운영경비는 백만원744 이 증액된 백만원79,119 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 은

사회복지 백만원       131,966 (19.23%)

농림해양수산 백만원       124,610 (18.16%)

국토및지역개발 백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56,915 (8.29%) 

    ❍ 조직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백만원       87,011 (12.68%) 

가족복지과 백만원       84,857 (12.37%)

행정담당관 백만원 순으로 편성됨       82,164 (11.97%) .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백만원266,800 (38.88%)

경상이전 백만원       246,269 (35.89%)

인건비 백만원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74,610 (10.87%) .

 4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

   □ 년도 제 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2025 3 는 

백만원      65,972 으로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감액 231 편성되었음.

먼저    ,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이 증액20 된 백만원28,062 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급수 공사비 백만원과 정수장 시설개선  200

사업 백만원을 감액하고       180 ,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0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18 이 증액된 백만원376 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백만원을       17  증액 편성하였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백만원1 이 증액된 백만원298 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 반환금임.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1 이 감액 된 백만원 1,596 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 등 백만원을 감액   1

편성하였음       .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백만원 268 이 감액된 백만원35,640 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백만원170 ,     

여만처리분구 외 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백만원을 각각 감액         6 156

편성       한 것 임.

계속비사업 5. 

   □ 지방자치법 제 조에 따라 143｢ ｣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개 사업41 으로, 

    󰋻 총사업비는 백만원 740,778 이며 기정예산 대비 백만원50,679 이 증액 편성되었음. 



계속비 사업변경내역     < >                    변경사업은 붉은색으로 표기※ 

단위 백만원( : )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까지2023 년2024 년2025 년이후2026

합계 개사업41 690,099 222,179 140,486 78,237 249,197

1 평창에코랜드 조성 9,330 8,700 630 0 0

2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사업 3,800 0 0 1,800 2,000

3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11,150 6,250 1,400 2,000 1,500

4 평화 테마파크 조성 36,840 35,750 1,090 0 0

5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9,670 0 400 5,000 4,270

6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8,105 3,920 5,284 6,930 11,971

7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
우스 조성 8,000 0 790 0 7,210

8 제 농공단지 조성사업3 25,822 0 0 300 25,522

9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단계3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 ( , ) 3,000 500 1,430 1,070 0

10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20,224 0 750 1,300 18,174

11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8,334 0 0 833 7,501

12 행복 학습센터 조성 + 18,600 8,990 5,110 0 4,500

13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27,958 5,873 5,516 3,513 13,056

14 평창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
수립 용역 9,000 0 0 300 8,700

15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28,846 0 1,800 20 27,026

16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4,056 0 200 1,850 2,006

17 대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800 16,318 4,684 300 8,498

18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3
위험지역 정비사업 34,189 9,214 11,885 13,090 0

19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5,000 14,680 9,200 3,000 8,120

20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
비사업 5,415 252 3,464 0 1,699

21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27,974 0 0 1,300 26,674



 6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 따라 50 1「 」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까지2023 년2024 년2025 년이후2026

22 평창 치유의 숲 조성 5,500 3,900 1,600 0 0

23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500 4,100 1,400 0 0

24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750 5,650 3,100 0 0

25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16,400 5,500 1,875 1,484 7,541

26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10,100 6,500 3,600 0 0

27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4,200 12,950 2,315 0 8,935

28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 11,000 9,700 1,300 0 0

29 평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550 4,356 16,194 0 0

30 여만처리분구 외 개소 하수관로 6
정비사업 29,101 4,165 23,772 1,164 0

31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3,685 2,013 3,235 8,437 0

32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9,620 1,694 17,620 306 0

33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25,998 1,086 1,713 951 22,248

34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14,363 795 1,648 4,775 7,145

35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990 803 327 1,022 12,838

36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546 0 158 1,200 2,188

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4,605 31,000 0 6,500 7,105

38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16,020 3,680 1,200 4,600 6,540

39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19,636 13,840 5,796 0 0

40 노동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30,000 0 0 2,000 28,000

41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2,100 0 0 2,210 19,890



제출된 사업은      건에 백만원 226 85,566 이며

    일반회계 건 백만원 특별회계 건 백만원 임206 74,258 , 20 11,307 .󰋻

    󰋻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 보상협의 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음  .

명시이월사업 현황 일반회계< ( )> 
  

구     분 건수
회추경 명시사업 

예산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합  계 206 112,710 74,258 65.9

행정담당관 0 0 0 0

기획예산과 5 502 484 96.4

인재육성과 10 2,647 2,210 83.5

복지정책과 2 1,550 1,550 100.0

가족복지과 16 1,142 672 58.8

세정과 0 0 0 0

회계과 3 519 519 100.0

관광정책과 19 4,420 2,703 61.2

문화예술과 9 11,649 10,892 93.5

올림픽체육과 15 8,271 4,782 57.8

경제과 10 3,087 1,994 64.6

민원토지과 0 0 0 0

도시과 28 14,685 9,802 66.7

허가과 1 4,017 4,011 99.9

건설과 50 44,773 24,037 53.7

안전교통과 9 1,571 1,050 66.8

산림과 13 5,635 3,507 62.2

환경과 2 2,460 1,637 66.5

현안사업추진과 0 0 0 0

보건정책과 0 0 0 0



명시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 ( )>

 

구     분 건수
회추경 3

명시대상 예산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합  계 21 25,118 11,307 4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 23 5 21.7

수질개선특별회계 4 15,979 5,388 33.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 9,115 5,915 64.9

종합검토의견7. 

세입예산안을 보면 □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2025 3 은 기정예산액 대비 

백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22,314  

      주요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백만원1,270 군유재산 매각수입    , 

      백만원1,653 보통교부세 , 백만원10,017 , 특별교부세 백만원 700 ,       

구     분 건수
회추경 명시사업 

예산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건강증진과 0 0 0 0

의료지원과 0 0 0 0

농정과 4 296 222 75.0

농산물유통과 4 3,197 2,391 74.8

축산농기계과 1 50 50 100.0

기술지원과 3 1,091 851 78.0

상하수도사업소 2 1,150 895 77.8

의회사무과 0 0 0 0



국도비보조금       백만원5,459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 

 ❍ 년도 제 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25 3 기정예산액 대비 

백만원 증액된 규모로      22,545

     보조금 변동사항 신규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편성 현안사  , , 󰋼

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국고보조금반환금 미집행사업 삭    , , 

감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편성 사업은      ‣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분담금 백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500 ), 

백만원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백만    (3,585 ), 3 (2,928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백만원 등입니다  ), (1,768 ) .

회추경에 반영하는 신규 사업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가          3

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의 효     , 

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 주요사업 현황 억원 이상 증액 참조[ 1] (1 ) _(P20)※ 

표 주요사업 현황 억원 이상 감액 참조[ 2] (1 ) _(P22)※ 

본예산 및 회 회 추경 예산편성 후 회 추경 예산에서    1 ·2 3❍ 전액 삭

감된 자체사업 백만원 이상(1 )은 개사업 백만원20 847 으로 전년도 제, 3

회 추경 시 개사업 백만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유 22 389

미발생 협의 지연 계획 변경 신청자 부재 의료진 부재 입원실 미, , , , , 

운영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표 자체사업 전액 감액현황 참조[ 3] (100%) _(P23)※ 



   ❍ 명시이월사업은 개사업 백만원226 85,566 으로 전년도 건 백232 89,171

만원과 비교하여 이월건수와 명시이월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명시

이월 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 및 인허, , 

가 협의 지연이 원인이며 사업별로는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

립 지원 백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백만원 진7,830 , 4,011 , 

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부지매입 백만원 등입니다2,700 .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 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

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립전 예산은    ❍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45 ·」 ①

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② 

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부서 개사업 백만원4 5 3,484 의 성립전 편

성분이 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3 .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개 사업5 3,484

가족복지과
(1)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 차 도비3 ( )

경제과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차(2 ) 2,999 차 국도비1 ( )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57 차 국비3 ( )

농산물유통과

(1)
월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5 3 차 도비1 ( )

축산농기계과

(1)
강원양봉산업육성사업 3 차 도비2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에 따르면 자치단   ( )❍

체의 내부거래 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 하도록 편성하여󰡔 󰡕 󰡔 󰡕

야 하며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요구시 상대회계에 반드시 등록하도, ·

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간 전입 전출금 내부거래의 금액 및 예산편. ·

성 대응과목이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일치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

단됩니다.

  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세출 세입

회계 통계목 증감액 회계 통계목 증감액

합계 건5 9,315 9,315

일반회계 전출금 10,0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10,000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4△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4△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8△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535△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

535△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
계자본전출금

138△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138△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주요사업 현황 억원 이상 증액 [ 1] (1 )※ 
비고 예산사업명세서 : P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

재원 비고회추경3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합    계 개 사업27 61,113 33,458 27,655

기획예산과(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
정화계정 전출금)

10,000 0 10,000 자체 P160

복지정책과(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490 1,336 154 국도 P173

가족복지과(1)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2,920 2,817 104 국도 P181

회계과(3)

평창읍 
임시청사 모듈러사무실 연장( )
계약 임차료

398 0 399 자체 P191

대관령면 관사 매입 290 0 290 자체 P191

대관령면사무소 진입로 도로 
열선 설치

100 0 100 자체 P191

관광정책과(1) 노람들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120 0 120 자체 P197

경제과(2)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146 590 556 국비 P20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1,512 7,926 3,585 국도 P210

도시과(1)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비 
분담금

10,000 6,500 3,500 자체 P225

허가과(1)
년 공공건축물 2025

그린리모델링
4,016 2,249 1,768 기도 P229

건설과(3)

봉평 호선 덕거리101 ( ) 
확포장사업․

300 0 300 자체 P233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1,000 900 100 자체 P234

오대천 하천범람 예방사업 700 0 700 특교 P234

안전교통과(2)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지원

448 152 296 균도 P241

수하리 지구 급경사지 3
붕괴위험 정비사업

12,690 9,762 2,928 균도 P239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

재원 비고회추경3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환경과(1)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279 172 104 국도 P252

의료지원과(1) 위 및 대장내시경 구입 251 150 102 자체 P266

농정과(1) 마을사업 지원 300 120 180 도비 P275

농산물유통과(6)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175 0 175 기도 P277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 374 192 182 국비 P278

비료 가격안정 지원 701 0 701 국도 P278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 
지원

103 0 104 자체 P278

농작물 재해보험금 518 67 450 도비 P279

농업인 안전보험금 198 90 108 도비 P279

축산농기계(1)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684 435 249 도비 P283

상하수도사업소
(1)

대화 리 던짓골 지방상수도 4 ( ) 
확장공사

400 0 400 특별 P388



 표 자체 사업 억이상 감액사업 현황[ 2] 1※ 
비고 예산사업명세서 : P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백만원( ) 비 고

(예산서P)
회추경3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계 개 사업18 71,607 81,310 -6,704

기획예산과(2)

법무 및 송무관리 손해배상 및 (
구상금)

100 200 -100 자체P160( )

시설관리공단 경산전출금 3,873 4,106 -233 자체P160( )

복지장책과(2)
장애인연금 1,242 1,359 -117 국도P172( )

생계급여 5,821 6,182 -362 국도P173( )

가족복지과(1) 기초연금 32,785 36,341 -556 국도P179( )

관광정책과(1)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 용역

20 474 -454 자체P197( )

도시과(1)
송정리 진부역 주차장 ( )
조성공사

0 350 -350 자체P223( )

건설과(2)

평창교 정비 3,400 3,500 -100 조교P233(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813 5,300 -2,487 균도P234( )

의료지원과(2)
체외 충격파 구입 0 100 -100 자체P266( )

유방 촬영기 구입 0 250 -250 자체P266( )

농정과(1) 마을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 210 -180 도비P275( )

농산물유통과

(2)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224 338 -114 자체P277(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253 10,848 -595 기금P279( )

상하수도사업소

(4)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8,437 8,607 -170 국도P371( )

여만처리분구 외 개소 6
하수관로 정비사업

1,164 1,320 -156 도비P372( )

신설 급수공사비 850 1,050 -200 국도P387( )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595 775 -180 국도P388( )



 표 자체 사업 전액 감액사업 현황[ 3] (100%) ※ 
비고 예산사업명세서 : P

예산의결일 본예산 회추경예산  : (2024.12.19.), 2 (2025.9.12.)※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액
백만원( ) 편성시기 비고

합계 개 사업20 847

의회사무과(1) 정책개발 자료수집 국외여비 18 본예산 P149

행정담당관(2)
창안제도 시상금 5 본예산 P153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 3 본예산 P153

기획예산과(3)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행사 운영 15 본예산 P159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 5 본예산 P160

지속가능발전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 본예산 P160

문화예술과(2)
무형유산 공연 수당 10 본예산 P202

차량 선박비· 8 본예산 P202

민원토지과(1) 지적재조사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8 본예산 P217

도시과(2)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0 본예산 P225

송정리 진부역 주차장 조성공사( ) 350 본예산 P223

환경과(2)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 
기간제보수

5 본예산 P253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12 회추경2 P253

건강증진과(1)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시설장비유지비 5 본예산 P262

의료지원과(6)

입원실운영 일반수용비 2 본예산 P266

입원실운영 급식재료 구입 9 본예산 P266

입원실운영 침구 및 피복 구입 1 본예산 P266

체외 충격파 구입 100 본예산 P266

슬링 구입 30 본예산 P266

유방 촬영기 구입 250 본예산 P266



관계법령. Ⅴ

지방자치법□ 

제 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항에 관하여는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 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시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 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  

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